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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terest in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is a day-to-day social issue to general public as well as
medical personne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lready have been established,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lso have been founded. However, in our dental community, interest and response to the issue seem insufficient.

Methods: We searched four medical literature databases that are mainly cited in the medical community. Keywords including
‘dental malpractice claims’, ‘patient safety’ and ‘medical accident’ were used for the search. Among the selected literatures, we
chose specific ones separately whose content is authentic and easily approachable.

Results: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tend to increase around the world. As the cost or the difficulty level of
surgery increases, the dispute rate also increases, which appears even more apparent in developed countries.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isputes and acciden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ree critical of them include relationship of doctor with
patient, the informed consent and medical record.

Conclusion:  Tools for accident occurrence or communication improvement have been introduced. All of those cost time and
money. However, education or professional request of 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self-education and provision of guidelines
can be immediately implemented. To implement those, dentists’ promotion at the regional or national level is imperative. rhBMP-
2 is widely used at sinus augmentation, alveolar bone defect, and socket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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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인의사와환자관계가위기를맞은지이미

오래되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

야할의료의본질마저훼손될우려가크다. 환자측의

공격적문제제기가의료분쟁으로이어지고있기때문

이다1). 그 동안 의료분쟁에 대한 논의는 여러 문헌에

서활발하게진행하고있었다. 분쟁의원인으로분쟁

조정기구 활동이 없거나 미흡2~5), 사회적 보상제도의

부재2, 5, 6), 의료인과환자관계의불신풍조도확산3~6),

의사와환자간의사소통의한계4, 6), 의료인의의료법

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부족과 미숙한 의료 기술5, 7),

환자의 의학지식 부족6) 등이 폭넓게 지적되고 있다.

이들문헌에는지적한원인에대한해결방안으로제

도적장치를제안하고있다. 그러나문제해결의첫단

추로이해관련자들간의합의도출은쉽지않은과제이

며 정부 부처 단위에서도 이견과 갈등은 남아 있다6).

다행히 2009년 12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

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시행으로 이들 문제를 해

결하기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의료분쟁이증가함에따라이를모면해보려는의사

들은‘방어진료’를하게되며, 이러한태도는또다른

의료분쟁을 야기해 왔다7, 8). 의료분쟁에 연루된 환자

들은전문지식의부족, 소송재원의부족등으로마땅

한대응을하지못한채비합리적방법즉, 진료방해

나 난동을 부리는 등 물의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해 왔

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의

료인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었으

며, 동시에환자는서비스질저하로보응을받게되는

결과로서의사와환자모두에게피해를초래하게되었

다8). 외국의경우도의료분쟁과방어진료에관한과제

는 마찬가지이다9~11). 과잉 진료나, 고위험군 환자를

피하기 위한 검사의 남용10, 11), 타 병원으로의 과도한

의뢰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료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며, 의사소통을 저해하여 계속적인 진

료수행에어려움을줄수있다9).

사회적과제로서등장한의료분쟁에대응하여2011

년 3월국회는‘의료분쟁조정법’을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보건복지부산하기관으로‘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출범되었다. 의료사고피해

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며, 의료인들을 위

한안정적인진료환경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

다. 의사, 변호사 그리고 소비자 단체 대표를 포함하

여구성된의료사고감정부는발생된의료사고에서환

자를대신하여의료인으로부터자료를확보하고실사

를통해서진료의과실여부를판단하고있다12). 이전

까지의료분쟁과사고에서의료인들이주축이되어책

임소재를파악하고배상관련대책을마련했던것과는

다르게의료인과환자양측을모두고려하는쌍방합

의방식을채택하고있다.

양질의치과진료에대한국민적요구가높아져감

에따라치과의료인들과환자들간에도의료분쟁이발

생할소지도증가하고있다. 치과의료분야에서도이

분야특성에걸맞은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치과

분야에서발생하는의료사고와이에따른분쟁의유형

과실태를파악하고분석하는작업이다. 지난십여년

간에걸쳐국, 내외에서발생한의료사고의사례를정

리하고자 하며14~16), 동시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

동지침도강구하고자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의료사고와분쟁에대한주제는치과계에서이미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국소적이며

초점이되는주제도연구에따라다양하다. 이들연구

와보고들을포괄적으로추출하기위하여한 과 문

검색어를 다양하게 시도하 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많은문헌과자료가있으나이분야에서주로사용하

는 학술문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선택하여

연구주제를다루기로한다. 여기서제시하는문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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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국소적, 파편적연구와정보를포괄적으로다룸

으로써보다의료사고와분쟁에관하여체계적접근을

위한바탕을마련하고자의도하 다.

1. 문헌검색

국내 주요 문헌 데이터베이스로 4가지를 선택하

다. 관련문헌 검색은 KMbase(한국의학논문 데이터

베 이 스 , http://kmbase.medric.or.kr),

KISS(학 술 데 이 터 베 이 스 검 색 , http://

kiss.kstudy.com), DBpia(http://www.dbpia.

co.kr),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

www.riss4u.net/index.jsp) 등을포함하며, 국외

데 이 터 베 이 스 로 는 Pubmed(http://

scholar.google.co.kr)와 Google scholar(http

://scholar.google.co.kr)를 사용하 다. 검색 시

기는각데이터베이스의자료제공일및저널발행일로

부터2014년 12월까지온라인상에서이용가능한논

문을대상으로실시하 다. 검색어는국문은“의료분

쟁”, “의료사고”, “치과의료분쟁”, “치과의료사고”,

“환자안전”과 문검색어로는 “Medical

malpractice”, “Medical litigation”, “Dental

malpractice”, “Dental malpractice claim”,

“Patient safety”로제한하 다. 

2. 문헌선택

선택한데이터베이스에서검색어로선택한문헌중

에서 원문이 제공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 다.

그중에서의료분쟁혹은치과의료분쟁과관련이없는

논문은 배재하 다. 논문의 제목에 검색어가 포함되

어있으나의미가다르거나애매모호한논문도제외하

다. 논문발행기관과계약이만료된논문이나서지

정보만제공하고있는논문, 혹은학회에발표된포스

터나구연자료그리고편집 도포함하지않았다.

Ⅲ. 연구결과

위에언급한문헌선택기준에따라국내 19편, 국

외 11편의 논문을 검토, 분석하 다. 국내 논문들은

대상주제에따라서의료분쟁실태및현황, 의료분쟁

인식및태도, 의료사고사례및판례그리고환자안

전등네가지로분류하 다. 아쉬운점이있다면이들

분류중몇가지를포함하는체계적연구는발견할수

없었다. 이를테면의료분쟁에대한인식과태도에관

한틀로의료분쟁의실태혹은의료사고사례를분석

하는등의연구를찾기는어려웠다. 국외논문은미국,

국 등 9개국에서 11개 논문을 선택하 다. Table

1.과 Table 2.에해당논문을분류하여내용을추출,

정리하여열거하 다.

1. 국내사례

1) 의료분쟁의 실태 및 현황

김재홍 등의 1998년 연구와 윤정아 등의 2005년

도연구에서치과개원후의료분쟁발생시점은평균5

년~6년 걸리는빈도를보 다1, 14). 김재홍등의연구

에서 치주 및 보존치료와 관련된 분쟁률이 높았으나

김수남 등의 200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구강악안

면외과와관련된의료사고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14, 15). 한편 윤정아 등의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대중

화에따른관련분쟁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특이

한점은의료인력이관련된의료사고와행정적문제로

야기된의료사고모두전체사고중 10%이상을차지

하 다. 진료외 역이라고해서의료사고의발생과

무관하지않음을말해준다1). 차유림등의연구는의료

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조사

하 다. 해가갈수록사이트수는급격히증가하고있

음을 나타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식이 잘못

해석되거나 부정확함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사건화하

거나소송으로이어질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아울

러 이들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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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지적하 다13).

2)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선택한논문 3편모두치과위생사를대상으로조사

하 다. 오진호등의연구에서의료분쟁혹은심한환

자불평등을경험한치과위생사는전체의 68%로조

사되었다17). 분쟁의원인으로는예상되는치료에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7%로

가장높게나타났다. 김빛나의연구에서는대상자중

에서의료분쟁을경험한위생사는32.5%로나타났다
18). 분쟁 내용으로는 위생사 관련 업무가 55%, 환자

상담 및 예약 업무가 2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59%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진표를 사

용하 다. 이선미등의연구를보면환자불만은치석

제거후불편감이14.5%로가장높았다. 주지할만한

결과는대상자 189명 중 92%가의료사고예방과대

책과관련한교육을받지못했다19).

3) 의료사고의 사례 및 판례

권경민등20, 21)은조사연구에서제소된사건의60%

는진료와관련된것이아니고환자불만과관련된것

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사고를예방하기위한방법

으로의사와환자신뢰관계구축을제시하고있다. 또

한권경민등은대한치과의사협회에접수된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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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치과의료분쟁 국내사례 문헌고찰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4,468건, 의료분쟁으로 발전된 경우는 1,086
건(24.3%), 의료소송으로 확대된 경우 13건(1.2%)으로 보고됨

·전체 응답자의 28.4%가 의료사고를 경험, 개인병원이 83%로 가
장 높게 나타남

·치과의사의 임상적 기술문제(26건, 20.2%), 부주의(25건, 19.4%)
·치과의료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화
해 101건(58.0%), 기타 합의금, 재시술, 치료비 지불, 환불이 56
건(32.1%)으로 조사됨

·치과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건수가 55건으로 전
체의 49.1%를 차지함

·예후 평가단계에서도 29건(26.1%)이 발생함(진료도중 발생한 의
료사고 중 24건은 감염에 의한 종창, 동통, 치과보철물에 대한 불
편감이나 심미적 문제임)

·의료분쟁 경험 유무는 1998년이 47.9%로 2005년에 발표된
27.42%보다 높게 나타남

·환자의 정신적인 문제, 과실에 의해 의료분쟁이 나타난다고 응답
한 경우가 1998년 30%에서 2005년 연구에서는 87%로 증가함

·의료분쟁 시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이 1998년
논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5년 에는 5.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기준 의료사고 관련 28개 사이트 중 법조인 개설사이트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치과의사가 만든 사이트 개수는 1개로 가장
적게 나타남

·치과 의료사고를 다루는 관련 사이트는 1개로 치과의사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 어려움이
있음

분류 저자 분석대상 분석결과

의료분쟁
실태 및 현황

김재홍 등(1998)14)

황충주(1999)16) 교정학회 회원 2,200명

김수남 등(2000)15) 치과의사

윤정아 등(2005)1) 1998년/ 2005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실태 논문 비교

차유림 등(2006)13) 웹사이트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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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제기한 심한 불평, 불만, 의료사고, 의료분쟁을 경험한 사
람은 186명(67.6%)로 조사됨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문제
시된 경우는 1805건 중 129건(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치과위생사의 의료소송 및 분쟁경험률은 전체대상자 246명 중 80
명(32.5%)으로 보고됨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한 의료소송 및 분쟁경험률은 80
명 중 44명(55.0%)으로 환자상담 및 예약이 12명(27.3%)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신질환 문진표 사용여
부에서 145명(58.9%)이 사용한다고 응답함

·특별한 전신질환이 있는지 묻고 표시하는 경우는 85명(34.6%)으
로 나타남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14명(5.7%)으로
보고됨

·치과위생사 업무와 관련된 역 중 환자의 불만제기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전체 건수 1324건 중 192건(14.5%)을 차지한 치석제거
관련 항목으로 조사됨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89명(91.8%)으로 나타남

·실제 제소된 사건의 약 60%는 치과의사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환자가 치과의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음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료분쟁의 문제는 의료인 스스로 빠
지기 힘든 상황이며 법률적인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양상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35개의 사례에 대한 사항이 51가지 세부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복잡한 형태의 사항이 많이 나타남

1) 보철물 장착 후 이상증상(교합이상, 과민반응, 이상동통, 기타
등)이 나타나 문제가 된 경우, 2) 보철물(특히 전치부) 장착 후 심
미적 불만으로 문제가 된 경우, 3) 보존치료 등 치료 후 이상증상
(교합이상, 과민반응, 이상동통, 기타 등)이 나타나 문제가 된 경
우, 4) 근관치료나 치주치료와 같은 치료 후 예후불량으로 발치를
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 5) 발치하고자 한 치아가 아닌 다른 치
아를 발치하여 문제가 된 경우 순으로 민원이 제기됨
·임플란트의 시술증가에 따른 민원의 증가가 새로운 경향으로 나
타남

·구강작열감은 발병원인과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성질환
이므로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및 약물치료, 충분한 설
명을 해야 함

·구강작열감으로 인한 치과분쟁이 발생 시, 특히 치과적인 치료를
많이 행한 경우와 의뢰가 늦어진 경우 환자는 피해자라는 생각으
로 인해 본인의 증상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을 띠므로 이러한
질환이 의심스러울 때는 보다 빠른 의뢰가 필요함

분류 저자 분석대상 분석결과

의료분쟁
인식 및 태도

의료분쟁
인식 및 태도

오진호 등(2007)17)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

사 275명

김빛나(2008)18) 치과위생사 246명

이선미 등(2008)19) 치과위생사 206명

권병기 등(2006)20)

권경민 등(2009)21)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접수된 치과의료민원에

대한 질의서 및 회신서 중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의료분쟁위원회에
문서화된 35례

허윤경 등(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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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 역에서 발생한 의료소송은 2005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임

·임플란트 역이 전체 26%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남
·발생한 의료소송의 원인은 감각이상과 통증이 각각 22%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소송의 결과 치과의사가 승소한 경우는 66%, 치과
의원에서 발생한 경우가 98%로 분석됨

·의사 패소 주안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8.82%로 나타남

·의료분쟁 원인의 많은 부분이 치료 전 사전설명 및 주의의무를 정
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에게 충
분한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고, 충실한 의무기록 작성
이 필요함) 

·근거주의 치의학을 바탕으로 원칙적인 진료를 통해 증가하는 의
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한국소비자원 자료: 
1)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27.7%로 가장 높은 피해신청건수로 나타
났으며 보철진료, 보존진료, 구강외과, 교정진료 순으로 조사됨
2) 처리결과는 합의권고 57.23%, 조정신청 36.99%로 나타남
·현대해상화재 배상보험 자료: 
1) 진료유형으로 임플란트 37.68%, 보철진료 15.51%, 발치
14.69%, 근관치료 12.26%, 교정진료 5.87%, 제3대구치발치 4.78%
등으로 나타남
2) 건당 배상금액은 임플란트 9,313천원, 제3대구치발치 6,800천원,
다른 치료는 5,000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치과의사 설문자료:
1) 해결방법 - 환불 31%, 화해 22%, 합의금 지급 21.1%, 재시술
16.1%로 나타남
2) 분쟁배상금 - 100∼300만원(22.1%), 300∼500만원(18%), 1000
만원 이상(16.9%), 500∼1000만원 미만(11.8%)순으로 조사됨

·전국법원에 제1심으로 접수된 의료과오소송의 처리현황

·치과위생사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
립함
(미국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HSOPSC)설문지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설문을 이용함)

·실제 의료과오에 대한 실천행위 혹은 실천행위를 가능하게 만드
는 환경 조성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분류 저자 분석대상 분석결과

의료분쟁
인식 및 태도

환자안전

조정은(2012)23)

2005∼2011년까지 치과임상
역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의 판결문 50례

김미리(2014)24)

김진(2014)26) 치과의사

정지은 등(2013)27) 치과위생사

신호성(2013)28) 치과의료인력

신호성 등(2014)25)

한국소비자원 자료
현대해상화재 배상보험
자료 치과의사 설문자료

접수건수 원고일부 승 원고 패 조정 화해
2008 748 218 219 133 176
2009 911 199 195 128 103
2010 871 196 171 140 106
2011 876 244 213 115 135
2012 1009 272 221 10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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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OPSC를 번역, 일부 문항을 치과에 맞추어 수정하여 치과의료
에 적용함

·기존 HSOPSC의 12개 역 42문항과는 상이하게 10개 역 38개
의 문항으로 환자안전의 하부척도 및 문항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
타남

·측정도구가 치과의료의 특성을 적절히 반 하지 못하 음

·교정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유무는 63.3%로 서울특별시 개원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김재홍, 1998; 윤정아 등, 2005)
보다 높게 나타남

분류 저자 분석대상 분석결과

환자안전

안은숙과 신호성
(2013)29)

김선미와 신호성
(2014)30) 치과의사

Table 2. 치과의료분쟁 국외사례 문헌고찰

국가 저자 주제 분석결과 분쟁보상금

미국

Hapcook(2006)31) 치과의료분쟁

·보철치료에서 치과의료분쟁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보철, 근관, 보존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을 차
지함

·임플란트 5%, 교정치료 4%의 분쟁을 보 으며 진단오
류에 의한 분쟁이 9%로 나타남

Seidberg 
(2006)32) 치과소송

·근관치료(15∼25%), 보철(15∼20%), 틀니(11∼22%),
단순발치(12∼15%), 외과적 발치, 감각이상(8∼12%)
에서 치과의료분쟁이 나타남

·평균 30,000∼50,000달러
·의과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국
Gulati et
al(2012)33) 구강악안면수술

·치과소수술과 관련된 분쟁건수가 11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탈리아
Pinchi et al
(2013)34) 근관치료

·근관충전 실패(71.7%), 치아 천공(12.7%), 치근첨을
넘어간 봉재료(9.6%), 근관 치료기구의 파절(5.9%)
등이 보고됨

·1230건의 분쟁이 접수되었으며(2001년∼2010년), 임플
란트(25%), 보철(24%), 근관치료(19.3%), 구강외과
(18.2%), 교정(7.5%), 마취(2.5%), 기타(3.5%) 순으
로 접수되었음

·총 소송비용은 피고 측
비용으로 86만원, 청구자의
비용으로 3천 7백만원, 보
상금으로 4억4천만원이 사
용됨
·지불금액이 없이 해결된
건수는 116건, 8,667만원 이
하로 해결된 건수는 126건,
8,667만원∼1억 7,33 4만원
으로 해결된 건수는 7건, 1
억 7,334만 원 이상으로 해
결된 건수는 4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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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저자 주제 분석결과 분쟁보상금

스페인
Lopez-Nicolas 
et al(2007)35) 동의서

·의료분쟁이 16건의 수술(30.77%), 22건의 보철
(42.31%), 14건의 근관치료(26.92%)에서 수행된 것으
로 보고됨

·서면동의서가 없는 문서가 40건, 구두에 의한 동의 14건
이 보고되었으며 40건 중 12건이 민사법원으로 넘어갔
고 8건은 화해중재 중에 있음

이스라엘

Rosen et
al(2011)36)

근관충전된
치아의 수직파절

·대부분은 구치에서 발생(상악+하악 : 60개, 78%)하거
나 하악구치(28개, 36%)에서 발생함

·상악 전치(10개, 13%), 상악 구치(4개, 5%), 하악 전치
(3개, 4%).에서 치근수직파절이 나타났으며 35%의 증
례에서 불량한 근관치료의 결과가 나타남

Givol et
al(2011)37)

근관치료에 따른
감각변화

·감각변화가 보고된 262건 중 근관치료와 관련된 16건
(6.1%)의 증례가 보고됨

·지각과민증으로 2건, 무감각증으로 1건, 지각이상으로
13건이 보고됨(과도한 충전과 감각변화는 10건, AH 26
sealer와 관련된 감각변화는 2건, 11건은 하치조신경 손
상과 관련되었고 5건은 신경 손상과 관련됨)

·262건 중 임플란트 식립(113건, 43%), 발치(92건,
35%), 국소마취(27건, 10%), 골이식(7건, 3%), 치주
연조직(5건, 2%), 기타(2건, 1%)가 감각변화와 관련되
어 있음

사우디
아라비아

Ammar &
Guile(2000)38) 구강외과

·의료소송 20건에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문서화, 사생활
보호의 위반, 동의서의 부재가 나타남

·의료분쟁의 주요원인으로 치아 발치로 인한 상악동 천공
으로 코를 통한 유체의 역류,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식립 시 신경 손상, 부적절한 수술 전 후의 관리로 인한
발치 후 출혈, 지연된 응급조치로 인해 발치 후 뇌사 등
이 보고됨

·구강외과의사와 환자사이의 공감대 및 의사소통의 결핍
이 의료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고됨

·총 보상금은 2억 8백만
달러가 지불되었으며 악교
정수술 케이스에 5천 2백만
달러가 지급됨

이란
Hashemipour 
et al(2013)39)

치과의료분쟁
평가

·2000∼2011년 동안 1127건의 의료 고소가 있었으며 이
중 64건(5.7%)이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됨

·주된 불만 사항으로 보철, 구강외과가 포함되어 있음
·의료분쟁의 56%는 임상적 사례, 40%는 비 임상적 사례
이며 치과의사의 잘못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됨

·근관치료(34.4%), 보철(28.1%), 보존(20.3%), 구강외
과(13.5%), 교정(3.1%)과 순으로 의료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일본
Hamasaki et
al(2008)40) 의사소통

·의사의 부족한 의사소통 기술이 의료분쟁의 중요한 원인
으로 의사의 설명력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남

핀란드
Hiivala et
al(2013)41)

환자안전사고
예방

·많은 치과에서 환자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것임(진
단과 치료의 오류, 장비의 오류, 감염관리, 투약의 오류,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이 개선되었을 때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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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에서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분쟁위원회에정

리된사례35건을조사하 다. 보철물장착혹은보존

치료 후 이상 증상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

다. 민원제기는임플란트증가에따른것으로조사되

었다. 조정은23)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민사소송

판결문50례를조사하 다. 조사기간동안소송건수

는해마다증가하는양상을보 다. 특히임플란트관

련한소송이전체의 26%로나타났으며, 소송원인으

로는감각이상과통증이 22%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전체사례중 66%는치과의사가승소했으며, 패소한

경우의원인은주의의무를소홀히한탓으로나타났

다. 김미리24)는 보존분야 치료와 관련한 사례를 열거

하면서분쟁예방을위한몇가지방법을제시하 다.

의사와환자와의신뢰관계확립, 치료과정을진료기

록부에기록, 예후설명그리고근거주의치의학바탕

으로 한 원칙적인 진료를 제안하 다. 신호성 등25)은

환자안전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민간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혹은 배상 건수를 조사하 다.

소비자원에접수된피해건수중임플란트 28% 그리

고 보철, 보존치료 순서로 나타났으며, 처리 결과는

합의권고가 57%, 조정신청이 37%로나타났다. 배

상보험의경우, 역시임플란트가38%, 보철 15.5%,

발치, 근관치료의순으로나타났다. 배상금액은임플

란트930만원, 제3대구치발치680만원등의수준이

었다. 해결방법은환불, 화해, 합의금지급등의순으

로나타났다. 한편의료질관리학회에참석자들을대

상으로조사한결과환자안전에대한준비정도는낮

은것으로평가되었다.

4) 환자안전 관련

의료분쟁과사고를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환자안

전에 관련한 인식 및 실천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가

있다. 정지은등27)은대구, 경북지역치과위생사300

명을조사하 다. 다른연구와는달리연령과근무경

력이낮을수록환자안전에관한인식이높았다. 또한

근무부서의문화가개인의환자안전의식에 향을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성 등28)은 환자안전에 관한

치과의료문화에관한연구에서앞의연구와마찬가지

결론을얻었다. 이 연구는기관별차이로서민간치과

병원이치과대학병원보다환자안전에대한준비가더

양호한것으로평가하 다. 안은숙과신호성29)는미국

에서개발한HSOPS 설문문항을사용하여요인분석

후우리나라치과의료기관에사용하기에적합한설문

문항을 추출하 다. 일부 문항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연구로서김선미

와신호성30)는개원치과의사 199명을대상으로의료

사고와분쟁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 다. 개원후

첫의료사고발생기간은6.9년첫의료분쟁은7.4년

으로 나타났다. 의료 사고 중 교정 관련 사고가

19.4%로가장높았고발생빈도는연령과총개원년

수가통계적으로유의성을나타냈다.

2. 국외사례

의료사고와분쟁은해당국가의의료시스템, 진료상

황그리고의료문화에따라그유형이나특성을달리

하고있다. 여기서는문헌고찰로보고된내용충실도

를기준으로문헌사례를추출하 다. 미국과유럽그

리고동서아시아국가들을포함하 다.

Hapcook31)은 동부에 있는 컨설팅 회사의 배상청

구보험 자료를 분석하 다. 50%의 배상청구는 보철

과보존분야에서발생했다. 특정분야에집중된것이

치과의사가그분야에서진료하는시간과관련되는것

인지혹은그분야난이도와관련된것인지는명확하

지않다고했다. 치과의사를위한충고로가능한사건

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와 상의하며, 예방책으로 의무

기록관리, 동의서작성, 환자와신뢰및소통등을언

급했다. 역시미국시스템에대해Seidberg32)는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하는 원인, 특정 진료분야, 배상을

피하는방법등에관한지침을진료의시술단위에서

주의할 점 등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예방책은

Hapcook의제안과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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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ati 등33)은 국NHS와관련한구강악안면수

술분야에서1995년부터2010년까지15년동안318

건의소송사례가있었으며, 치조골수술과소수술에

서가장많은것으로보고하 다. 해가갈수록소송건

수는증가하는추세를보 다. 전체보상액은 500만

파운드이며, 가장큰건은구강암진단잘못으로30만

파운드에 이르 다. Pinchi 등34)은 2001년부터 10

년동안이탈리아치과의사협회의배상소송 1230건

을대상으로하 다. 임플란트25%, 보철24%, 근관

치료 19%, 구강외관 18.2% 순으로나타났다. 그 중

에서 근관치료 오류와 관련한 117건을 분석하 다.

미충전 71%, 과충전 9.6%, 천공 12.5%, 기구 파절

5.9% 등으로나타났다. 보험회사의컨설턴트도움을

받는 대부분의 사례는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되었다.

배상소송의상당부분은여성환자가남성치과의사에

게치료를받는경우에나타났다. 이부분은좀더체

계적인연구를필요로한다. Lopez-Nicolas 등35)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스페인 남동부 어떤 지역

치과의사회에제출한의료분쟁사례52건을조사하

다. 그중에38건이의료과오로분쟁이야기되었는데,

실제조사해보니 9건만이실제로오류인것으로조

사되었다. 분쟁과연루된대부분의경우, 환자동의서

가 없거나 적합한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는

경우,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Hivals 등41)은 핀란드남부에있는치과의사 1041명

을대상으로환자안전사고에관한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환자안전 예방에 관한 유형별로 정리된

지침은이미오래전부터알려져있으나, 치과의사들

이포괄적지식을갖게하자면좀더많은홍보의필요

성을제기했다. 앞으로환자안전에관한무기명보고

나환자불만등을좀더체계적으로시행해야함을추

천하고있다.

Rosen 등36)은 이스라엘에서 1992년부터 2010년

까지근관충전후치근의수직파절로보고된의료과오

와불만77건을조사분석하 다. 대부분소구치부와

하악 구치부에서 발생했다. 진료수준이 낮은 근관충

전은 치근수직파절에 대한 진단을 어렵게 하고 법적

소송을야기한다고했다. Givol 등37)은이스라엘에서

2010년까지 약 18년간 배상소송 중에서 감각이상에

관한 262건을조사분석하 다. 해당 분야는임플란

트, 발치, 국소마취, 골이식등의순서로나타났다. 지

속적감각변화호소는16건으로근관치료와관련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과충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발생시전문가의도움을받을것을추천하고있

다. Ammar와Guile38)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1997

년 32건의의료과오소송건(대부분구강외과분야)을

분석정리하 다. 진료와관련된 20건중오직한건

만동의서를받았으며, 소송결과28건은치과의사가

패소하 다. 평균 건당배상액은약 290만원에이른

다. 소송을예방하기위한교육과주의를제안하고있

다. Hashemipour 등39)은 이란남부지역 Kerman

에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의료고발 중에 64건의

치과의료분쟁을다루고있다. 분쟁건수를보면근관

치료(30%), 치아 상실(19%), 저작 곤란(19%) 등의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분쟁은개인개업의

에해당되며이는높은진료수가에대한환자들의기

대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Hamasaki 등40)은 1988년에서2005년까지의료과

오 소송 100건을 분석하 다. 의사가 설명을 충분히

할수록, 비응급보다는응급수술일수록, 개인클리닉

보다는병원단위에서소송발생할확률이적은것으

로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국내, 외를막론하고치과분야에서의료분쟁, 소송,

사고는증가하는추세에있다. 위에제시한많은논문

들이10년혹은그이상에걸쳐서조사된자료로서최

근들어소송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국내

의조사연구에의하면첫의료사고발생기간이약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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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정도라면, 개원후10년이내에대부분의치과의사

는의료사고및분쟁을경험하고있는셈이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경험한 치과의 90% 정도가 별도의 의료

사고예방에대한교육을받지않는다는사실은충격

적이다.

의료사고나분쟁은진료분야의특성에따라다르

다. 나라마다차이가있지만고난이도시술분야일수

록분쟁과사고는많이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나라

에서는임플란트와보철진료그리고구강외과부문에

서그러하다. 실제로이분야에사건이많은것인지아

니면빈도수가많아서이에상응하는사건발생이많

은것인지는밝혀내고있지못했다. 특이한점은구미

국가들에서는근관치료분야를연구분야로초점을맞

추거나실제로의료과오관련사건이많은것으로나

타나고있다는점이다. 문헌에서는구체적자료를제

시하고있지않으나, 그들나라에서근관치료분야의

수가가 높거나 환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추정할수있다.

실제로환자의기대수준이높을수록분쟁과소송이

많이발생했다는논문도있다. 환자의기대수준은진

료수가가높은항목, 개인클리닉의경우더높고, 분

쟁의소지도많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미국이나유

럽국가에서는다른보철치료못지않게근관치료수

가가높고이와관련한소송도높은편이다. 상대적으

로우리나라에서는수가가높은임플란트와보철진료

에서소송, 분쟁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인예상과는달리, 진료와관련되지않은부

문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외 같은 현상이다.

주로가격에대한불만족, 서비스내용혹은치료후

예후, 후처리등에대한의사소통불충분등과관련이

있었다.

나라마다자료수집을 위한연구방법론을보면, 그

나라의 의료시스템의 특성을 반 한다. 구미의 선진

국은대부분배상보험청구자료를사용하 고 국은

국가단위에서수집한소송관련구강외과수술자료를

근거로 조사하 다. 미국에서는 근관치료 등 고수가

이거나난이도가높은시술분야에초점을두고조사

하 다. 그 외에다른나라들도 10년치이상에걸친

소송관련자료를분석했다. 이에비해우리나라는치

과의사혹은위생사에대한설문조사에의존하고있

으며, 최근에 치과의사협회에서 수집한 소송관련 자

료를분석조사하 다. 문헌에나타난어떠한자료도

전국단위에서체계적으로수집한자료는없었다. 

의료사고와분쟁예방을위한방지책은어느나라의

경우나거의동일했다. 환자와의사간신뢰관계구축,

진료및예후에관한충분한설명등소통개선, 충실

한 의무기록 관리(문진료 관리 포함), 환자의 명시적

동의서갖추기, 배상보험가입을통한전문가도움요

청, 직원들에대한안전교육, 진료의질관리체계마

련등다양한각도에서개선을위한노력을필요로한

다고제시하고있다.  

여러 문헌 중에서 두드러지는 논문으로

Seidberg32)는 예방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법적소송과관련

하여부적절한행동을열거하며, 소송을피할수있는

행동지침과동시에배상사례에접근하는방법을소

개하고 있다. 평범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간과해서는

안될내용들이다. 그는‘TRIAD OF CONCERNS’

라고칭하며소송을피하기위한세가지측면으로요

약하고 있다. 첫째 의사와 환자 관계, 환자의 진료가

시작되면이는일종의계약으로서소정의의무와책임

이따르기때문에신뢰와소통이그바탕에있어야한

다. 둘째 동의서 작성, 이는 의료계의 오랜 전통으로

소통의 전제가 된다. 동의서의 항목, 내용 기술방법

등자세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의무기

록, 모든사건은사실로부터발생하며사실은기록된

다. 의무기록의일반적포맷으로 SOAP(subjective

& objective data, assessment, plans) 등을제

시하고있다. 나아가서각치료부문별로실패하거나

문제가될수있는절차를열거하고대응책을간단히

제시하고있다. 예를들면, 근관치료시현미경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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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적정한 수준의

치료를권하고있다.

의료분쟁과 사고 배상 등의 문제는 오래된 과제이

다. 우리나라 치과분야에서도 임플란트나 양악수술,

교정시술등비교적고수가이나미용, 성형용목적의

시술이증가함에따라아울러문제발생빈도와규모

도증가하고있다. 미국등지에서소개하는체계적접

근 방안으로서 IHI(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에서 제시하는‘Global Trigger

Tool’을사용하는것도권고할만하다42). 아직치과분

야에서널리사용되는도구는제시된바없는듯하다.

도구의원리는아주간단하다. 어떤유해한사건이발

생할우려가있을때그사건을사전에걸러내거나예

방조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치의학의기반이

보편적이라면도구역시보편적일수있으므로국내에

서개발하는것도좋지만오랫동안검증된도구를도

입해서국산화하는것도좋은방편이될수있다. 다른

도구로서의료진들간에의사소통과팀워크를향상시

키는 방편으로 SBAR(Situation-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과같은방법론

을사용하여시스템을개발할수도있을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도구로서 TeamSTEPPS(Team

Strategies and Tools to Enhance Perform

ance and Patient Safety), CRM(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

나그효과는미지수이다. 즉현장에사용되는대부분

의도구는그자체의실효성보다는그도구가현장의

근무요건이나진료관행등과얼마나적합한가의과

제인경우가많다. 아직우리나라에서의실용성은점

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단위에서는 이

미범사적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도입하여이

시스템에위와같은탐지, 모니터링도구를첨부하여

사용하고있다. 예를들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등은이미널리사용되고있으며그

효과도매우긍정적이다43).

국민의의료수준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기술집약

적이고난이도가높거나고수가의시술이증가할수록

의료사고와분쟁발생은증가할수밖에없다. 국가와

사회도국민권익차원에서건강권을언급한지오래

되었다. 배상 보험이나 분쟁을 둘러싸고 법조인들이

많이개입하고있고, 치과간의경쟁은치열해지고있

으며, 갈수록치과운 에부담이증가되고있지만, 추

세를거부할수는없다. 분쟁과사고를예방하기위해

서접근할수있는방안은이미널리알려져있다. 가

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런경험을모아서사례로서발표하고정리하는작업

부터시작할때이다. 이런일은끈질기게그리고치

하게접근해야그효과가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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